
시 방 서
1. 일반사항

 가. 본 시방서는 신라대학교 미술관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한다.

 나.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건축표준시방서를 따르도록 한다.

2. 공사범위

 가. 기존 옥상 바닥 들뜬부위 철거 467㎡

 나. 철거부위 초속경 고강도몰탈 타설 및 미장 467㎡

 다. 옥상 바닥  노출우레탄 3T 2662㎡,  옥상파라펫 노출우레탄 3회 753㎡  

 라. 파라펫상부 수성페인트 568㎡, 실내 수성페인트 633㎡ 

 마. 외부 커튼월창호 실리콘 철거 및 재시공 118m

 바. 장비대 및 각종 폐기물 처리 포함

3. 재료

 가.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시하여            

담당직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.

 

 나. 제품은 노루페인트, 삼화페인트, 제비페인트 중에서 선정한다.

 다. 모든 도료는 개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담당직원의 검사 후 당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 

되어야 하고 사용된 후의 빈 통은  담당직원의 확인 후 깨끗이 치워야 한다. (단, 화기엄금 

표시판을 필히 하여야 한다)

 라. 자재의 출고

    모든 자재의 출고 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과  담당직원의 입회 하에 출고를 해야하고 

현장대리인은 사용된 빈 통을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매일 기록 

유지한다.(자재유실 및 도난은 시공업체가 책임진다).

 

 마. 입고수량과 사용수량이 불일치한 경우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시공한다.

 

 바. 기본 입고량을 준수하여야 한다.(제조사에서 제시하는 표준수량 이상 입고)   



4. 시공

 가. 철거 및 바탕처리

  - 기존 누름층은 구조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깨끗이 철거한다.

  - 철거 완료 후 표면을 깨끗이 처리한다

  - 철거부위 고강도몰탈(집프라스300)을 타설 후 미장토록 한다.

  - 바닥미장이 야간작업이 될 경우 작업등 설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.

 나. 하도

  - 표면처리가 끝난 후 우레탄 프라이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1회 도장한다.

  - 도장 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최대 50%까지 해당 지정 신나와 희석하여  

    도장한다.

  -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한다.

  - 1회 도장 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. 

  - 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된 부분은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하도를 얇게   

    추가 도장한다.

 다. 중도

  - 하도 도장 후 20 ℃에서 최소 5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        

   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3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중도재의 주제와  

    경화제를 지정된 비율로 혼합한다.

  - 우레탄방수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헤라를      

    사용하여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헤라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 

   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.

  - 저온에서의 혼합불량 및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희석제를 5% 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     

    과잉희석 시 경화지연 및 도막의 스폰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.

  - 중도재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기포를 제거하여 준다.

 

 마. 상도

  - 우레탄 중도 도장 후 20℃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한 다음 우레탄 탑 코트의 주제와       

    경화제를 무게비 지정된 비율로 충분히 혼합 후 도장하여 마감한다.

  - 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우레탄 탑코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:1로 혼합하여 도장한다

  - 이 때 필요 시 지정 희석제를 최대 30%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. 

  

 바. 파라펫

  - 기존 벽체 수성페인트는 깨끗이 면처리하여 제거한다.

  - 바닥과 벽체가 만나는 각진 부분은 씰란트 등으로 R(20mm)을 잡아준 후 시공한다.

  - 벽체의 수직부위는 수직용 방수재를 금속흙손이나 고무주걱을 사용하여 충분한 두께가    



    나오도록 시공한다.

 

5. 기타사항

 가. 중도 완료 후 무작위로 3~5곳을 지정하여 샘플링 채취 후 3mm가 되지 않으면          

     재시공한다.

 나. 공사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.

 다. 시공업체는 매일 출근 인원과 현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    

    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 라.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며 당소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항시 현장에        

     상주시켜 담당직원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시공 하도록 한다.

 마. 시공업체는 공사일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바. 평면도 및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은 담당직원과 협의 후              

     지시에 따른다.

 사.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시공업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, 이 때  

     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공사비에 포함한다.


